
법인세법 시행규칙 현 시행 제 호 타법개정[ 2026.01.02.] [ 1 , 2026.01.02.] 

제 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24

영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44 2 2 4①

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

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 조제 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31 2

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. < 2006.3.14, 2010.3.31, 2019.3.20>

영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이란 직전 44 2 4 2 " "②

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

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

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. < 2001.3.28, 

2006.3.14, 2010.3.31, 2011.2.28, 2015.10.30, 2019.3.20>


